
정 정 신 고 (보고) 
 

 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 

 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5년 12월 3일 

 

3. 정정사항 

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

제4조의

2(해외

위탁집

합투자

업자의 

업무) 

 

해외업무위탁

계약 해지에 

따른 삭제 

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

운용∙운용지시업무, 이와 관련한 조

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

증권, 장내파생상품, 「외국환거래법」

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

문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

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

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

아니된다. 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

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

무를 위탁 받는 자(이하 “해외위탁집

합투자업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

같다. 

1. Bellevue Asset Management 

③ 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

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, 집합

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

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

다. 

④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

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

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

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

있다. 

<삭제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부 칙 - (신 설) (부칙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5월 

31일부터 시행한다.  

 


